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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�특수공무방해치상

[대법원, 1979.7.24, 79도451]
 
【판시사항】

특수공무방해치상죄의 요건

 
 
【판결요지】

피고인도 그 속에 끼인 단체 또는 다중인 데모대원이 던진 돌에 의하여 공무집행중이던 경찰관이

상해를 입은 경우 피고인이 던진 돌이 동 피해자에게 맞고 안맞고를 가리지 않고 특수공무방

해치상죄가 성립한다.

 
 
【참조조문】

형법 제144조 제2항

 
 
【전문】

【피고인, 상고인】 

【변 호 인】 (국선)변호사 박주운

【원 판 결】 서울고등법원 1979.1.23. 선고 75노1178 판결

【주문】

】 상고를 기각한다.

【이유】

】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 이유를 함께 판단한다.

 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 판결 설시의 증거에 의하여 본건 공소 범행사실(특수공무방해로 공무원

을 치상케한 소위)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

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, 징역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부당

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며,  피고인도 그 속에 끼인 단체 또는 다중인 원설시

데모대원이 던진 돌에 의하여 공무집행중이던 원설시 경찰관이 상해를 입었다는 원판결의 인

정이니 피고인이 던진 돌이 동인에게 맞고 안맞고를 가리지 않고 대원 누군가에 의하여 빚어

진 치상에 대한 책임을 벗을 수 없는 법리이므로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지운 판단에 위

법함이 없다.

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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